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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정보공개제도와 기록물관리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치법규

를 전수 조사하여, 337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 유지(회의록 작성)’, ‘이관된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와 ‘청구 접수부서’의 측면에서 ‘공공기록물법’과의 상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기록물유

지(회의록 작성)’는 자치법규와 공공기록물법의 항목이 유사했으며, ‘청구 접수부서’는 ‘기록관리부서’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청구 접수부서’는 부서명만 보면 민원부서의 성격이 강했으며, ‘회의록 작성’의 측면에

서는 ‘공공기록물법’의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의 비대상’만 기술하

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hed li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official disclosure 

and records management in the local government’s authority regulations. To that end, analyzed 

337 local autonomy laws found in ELIS and the Ministry of Office of Legislation. As a result, 

it found a link between the ‘Public Records Act’ in terms of ‘records preservation (making 

minutes)’, ‘information disclosure procedures for transferred records,’ and claims receiving 

department. ‘Record keeping (written minutes)’ was similar to that of the ‘Public Records 

Act,’ and the ‘Claims Receiving Department’ mentioned ‘Record Management Department.’ 

However, the ‘Claims Reception Department’ had a strong characteristic of the civil service 

department, and the ‘Public Record Act’ did not specify the clause in terms of ‘minutes of 

the minutes.’ In ‘relation with other laws.’

키워드: 정보공개, 정보공개법, 기록물관리, 자치법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information official disclosure, Freedom of Information Act, records management, 

local law regulation, ELIS

*
**

***

이 연구는 제23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진행․발전시킨 것임.

전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협동 석사과정(gang921229@naver.com) (제1저자)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wk1961@jnu.ac.kr) (교신저자)

￭

￭

논문접수일자:2016년 11월 20일  ￭최초심사일자:2016년 12월 6일  ￭게재확정일자:2016년 12월 27일

정보관리학회지, 33(4), 293-312, 2016. [http://dx.doi.org/10.3743/KOSIM.2016.33.4.293]



294  정보관리학회지 제33권 제4호 2016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

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

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

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

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定)에 대한 국

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2015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정보공개 청구건수(691,963건)

는 2014년(612,856건) 대비 12.9% 증가하였고,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 최초 

시행된 1998년 정보공개 청구 건수(26,338건) 

대비 약 25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그 중 2015

년 청구건수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

개 수요는 전체 청구건수의 60%(413,785건)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공개 수요가 증가하

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정보공개제도가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는 정보공개 시스템과 사람들의 많

은 활용을 통해 발전되고 있다. 이에 ‘정보공개’

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법’의 존재유무는 

중요하다. 국내의 명문화된 정보공개제도의 시

작은 1996년 제정된 공공법령인 ‘정보공개법’

이 아니라 1992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인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이다. 당시 시민

들은 필요한 정보를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의 제정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의 제

정은 국내 ‘알 권리’의 확산과 국내 정보공개

제도의 정립에 물꼬를 틔어준 시발점이 되었다

(전진한, 2013).

법령은 국가의 정책이나 기조, 방향을 정한다

면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치법규이다. 그리고 

법령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법령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률’과 유기성을 지닌다. 즉, ‘정보공개법’을 기반

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자치법

규는 ‘공공기록물법’과 일정한 상관성을 지닌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자치조례와 ‘공공기록물법’의 상관성에 대

한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정

보공개제도와 기록물관리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정보

공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와 분석을 통해 기록

물관리와 정보공개 간의 상관성이 어떻게 규정

되고 있는가, 기록관이 자치법규에서 어떤 역할

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기록물관리와 정보

공개의 상호적 발전 방향에 기여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자치법규에 관한 

연구는 199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연구 초기에는 ‘행정정보공개’의 개념을 정립

하고, 이를 제도화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

었다.

이승종, 신충섭, 유희숙(1991)은 당시 법령 

중에 정보공개에 해당하는 조항을 분석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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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해외의 사례를 기반으로 조례 제정을 

위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최희순(1996)은 청주

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단일한 정보공개법의 제

도화의 필요성과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필요 

요소 및 요인, 확립방안을 청주시의 정보공개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로 제도화의 요

인으로 ‘지방의회와 중앙정부와의 관계/전국적

인 입법추세/언론의 보도태도’를 제시하고, 제

도화 확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시민참여의 추

진/정보관리의 개선/일반정보공개청구권의 창

설’, 제도화의 확립방안으로는 ‘단일법령제정/기

관설치/구제 제도 확립/전산화/정보공개의지 함

양 등’을 도출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 제정된 

후에는 국가 법령이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와 조

항의 세부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강재규(2003)는 정보공개제도의 현황에 대해 

조사한 후, 국가법령은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

고 있기 때문에 1996년 이후 국가 법령의 제정

으로 인해 폐지된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관련 

조례의 재정립의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김승태

(2003)는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 정보공개제도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요인이 정책집행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 관계집단(서울시 10개 구청 종합민원실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의 인식조사를 진행하여, 

‘공무원의 인식․태도/제도적 개선/국민들의 

인식/전산화’를 통해 집행성과를 제고할 수 있

음을 제언하였으나, 연구대상자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반화에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전후에는 행정정보공개가 정착되고 

안정화되면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좀 더 나은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학위논문을 통해 주로 이루

어졌다.

조정희(2009)는 순천시의 2005년부터 2008년

까지 정보공개 현황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05

년부터 2007년까지의 현황을 ‘인식/운영’ 두 개

의 축에서 비교분석하여 시민-홍보, 공무원-교

육의 필요성, ‘비공개대상 정보 규정의 구체화/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감축/청구방법의 개선/

불복신청간편화’를 제언하였다. 우정수(2009)는 

경남의 행정정보공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공급자와 수요자의 행정정보공개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정

보공개의 효과성/공개 기준 적절성/업무처리적

절성/정보일치성/비건전성/조직구성의 적절성’,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정보공개의 효과성/공개 

기준 적절성/업무처리적절성/정보일치성/공무

원의 응대 친절도’를 도출하였다. 이춘형(2010)

은 정보공개제도와 기록물관리의 상관성에 대

해 정리한 뒤, 서울특별시 및 산하 자치구에서 

제정된 정보공개 조례와 기록물관리 조례의 현

황, 정보공개 현황, 기록물관리 현황을 조사하

여 서울특별시 및 산하 자치구의 정보공개제도

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서울특별시로 한정되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송아리(2014)는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조례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정보공개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제

도의 운영실태 파악과 인식조사를 진행하였고, 

기록물관리의 측면에서 정보공개제도가 발전하

기 위해서 ‘사전정보공개제도의 확립/비공개 대

상 정보 세부기준의 개정/전담부서의 설치’가 필

요하다고 도출하였다.

국외에서는 Shepherd과 Ennion(2007)은 2000

년 통과되어 2005년 시행된 영국의 정부자유법



296  정보관리학회지 제33권 제4호 2016

이 기록물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

기 위해 런던대학, 메트로폴리탄 경찰, 피터버그 

시의회, 소햄 빌리지 대학과 인터뷰를 하여 인

식을 조사하였다. Elizabeth Shepherd 외 2명

(2011)은 정보공개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록

관리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잉

글랜드 동남쪽의 52개 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

부터 2009년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자치법규

에 관한 연구는 ‘정보공개 개념 확립’, ‘제도적 

발전 방향’, ‘공무원들의 인식’의 측면에서 이루

어졌다. 기록물관리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

는 설문조사를 통한 ‘공무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보공개법’과 ‘공

공기록물법’의 상관성이 정보공개 자치법규에

서 어떻게 조문화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는 미진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2.1.1 정보공개

정보공개는 넓은 의미로는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외부인에게 공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정보공

개법’ 등에 의해 제도적으로 근거를 가지는 정

보공개를 말한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

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공공기록 정보의 공개는 정부 행정에 대

한 신뢰도 향상과 행정 처리의 정당성, 효과적인 

정부 행정 촉진, 부패 감소의 긍정적인 면을 지

니고 있다.

정보공개법의 국제적인 시발점은 스웨덴의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1766)’로, 출판의 자

유와 더불어 공문서 인쇄․배포의 자유도 보장

하고 있다. 또한 1974년 개정부터는 전자적인 

행정문서도 종이로 보관․생산된 정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심영섭, 2008, pp. 78-97).

본격적으로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논의가 이

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세계인권선언(1948)’ 이

후이다. ‘간섭 없이 정보를 추구하고 얻을 권리

가 민주 국가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민에게 

허용되어야 하며, 공개적이어야 한다’는 전제하

에 각국의 정보공개법들이 활발하게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덴마크는 1950년, 노르웨이는 1958년에 정보

공개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1970년에 이

르러 법률로 제정되었다.

미국, 영국, 호주는 ‘정보자유법(FOIA)’을 제

정하였고, ‘공개 대상 정보의 매체와 형식, 정보

공개 청구의 사유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정

보를 공개해야 하며, 검색도구의 완비, 공개 열

람의 적시성, 비공개 범위 지정, 구제절차 및 의

의제기가 가능해야 함’을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법률

(1978)’에 의해 정보공개 비대상이 되는 기록물

과 공개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그 외에 1983년

에 제정된 캐나다 ‘정보 접근법’과 1982년 제정

된 호주 ‘연방정보 자유법’, 1999년 제정된 일본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한국기록학회, 2008, pp. 210-216; 宇

賀克也, 2012, pp. 6-11; 한국언론재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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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8; 정준희, 2008, pp. 142-177).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하

였다. 국내에서 1996년 제정된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최초의 공공법률이지만, 국

내 최초로 명문화되었던 ‘행정정보제도’는 1992

년 청주시에서 제정한 ‘행정정보공개조례’이다. 

당시 정보는 공무원들이 독점하고 있었고, 이는 

곧 비리로 이어졌다. 이에 합법적으로 시민들도 

정보를 공개 받을 수 있는 법안의 제정이 절실

한 시기였다. 이때, 청주시의회는 ‘청주시 정보

공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시도했고, 4개월

간의 심사와 시의회의 승인 후 1992년 1월 4일, 

정식으로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170여 자치단체가 정보공개조례

를 제정하였다가 1996년 공공법령 ‘정보공개법’

이 제정되면서 법률에 저촉될 우려 때문에 대부

분 폐지되어, 2003년에는 소수의 자치법규만 존

재하게 되었다(강재규, 2003, p. 112). 그러나 이

후 꾸준한 발전을 통해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1998년 대비 이용건수가 약 25배 증가하였으며

(행정자치부, 2016), 이는 정보공개가 시민들의 

일상에 안정되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2.1.2 정보공개와 기록물관리의 상관성

정보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과 기

록물관리를 규정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은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공공기록물법’

은 ‘행정의 투명성’을 공통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정보공개법’에서의 ‘정보’와 ‘공공기록

물법’에서의 ‘기록물’에 대한 정의가 매우 유사

하다. ‘정보공개법’에서의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

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고, ‘공공기록물법’에서의 

‘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

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이 둘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되어 매체에 기록

된 자료’를 말하고 있어, 그 대상이 상동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정보공개법’의 ‘공개’가 ‘공공기관의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공기록물법’ 

기록물관리의 업무(제3조 3호) 중 ‘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공기록물법’ 제13조(기록관) 제2항 

제5호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

개 청구의 접수”로 연결된다.

넷째, ‘공공기록물법시행규칙’ 제18조(기록물

공개여부 구분표시)에서는 기록관에서 정보의 

공개여부를 지정할 때, 부분공개와 비공개 기록

물의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근거하여 비공개사유를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공공기록물법’은 기록물관리의 보존 및 

관리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보공개법’

은 행정정보로서의 기록물 활용 및 공개에 초점

을 두고 법률들 간의 상보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김태호, 2016; 강혜라, 장우권, 2016).

프랑스의 법령에서도 정보공개와 기록물관리

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는 조문을 찾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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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법률(2002)’ 

제13조1)에서는 공공 기록원으로 이관된 기록

물에 대해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이관된 기관과 

협의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물 부서의 관할 및 수집․보존․열람 업무 

사이의 협조에 관한 명령(1979)’ 제20조에서는 

프랑스 기록원 산하의 보존소로 이관된 기록물

의 공개권한이 문서를 생산한 단체에 있음을 명

시하고 있다. 이는 기록물관리 업무 중 ‘이관’에 

관한 사항과 정보공개의 연관성이 드러나는 부

분으로, 정보공개와 기록물관리가 배타적이지 

않고 연계적임을 반증한다(행정자치부 국가기

록원, 2005).

즉, 정보공개와 기록물관리는 법적으로 연관

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자치법규 내에서도 

둘의 연관성이 나타나야 함을 시사한다.

2.2 자치법규

자치법규는 광의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입법권에 의거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립한 

자치에 관한 법규의 총칭을 말하며, 협의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제23조에 의거한 자치에 

관한 규정, 즉 조례와 규칙만을 의미한다. 조례

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범위 내에서 제정한다.

법령은 각 지역의 상황과 특색에 맞추어 제정

된 것이 아닌, 가장 일반적인 사항에 맞추는 것

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를 제

정하여 법률을 보완하고 보충할 필요성이 있다

(강재규, 2003, p. 112).

자치법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기 

때문에 국가법령의 하위로 들어가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제정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도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 단위의 다양한 정

책들을 일반적인 법규도 제도화함으로써 지방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주민의 권리보장

과 복리증진을 위한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정

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영

향을 미쳐 상호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수

도 있으며, 이는 국가의 입법자가 간과하고 있

는 부분을 보완하는 기제가 된다(이재연, 2004, 

pp. 9-10).

청주시에서 국내 최초의 정보공개 자치법규

가 제정되고,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정보공개

법｣이 1996년 제정이 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의 자치법규는 국가법령의 하부법령임과 동시

에 국가법령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한다.

3. 연구설계

3.1 연구문제

‘정보공개법’은 제4조(적용범위) 제2항 “지방

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에 

 1)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법률(2002)｣ 제13조

이 장에 의해 열람 가능한 행정문서들을 공공 기록원에 기탁하는 것이 해당 문서들을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장에 의해 열람 불가능한 행정문서들은 제한기간이 지난 후 1979년 1월 3일 

법률 제79-18호 제6조와 제7조에서 정한 조건 아래서 열람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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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정보공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다. 

이 연구는 정보공개 자치법규가 ‘정보공개법’의 

어떠한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제정되어 있는지 살

펴보고, ‘정보공개법’과 ‘공공기록물법’의 상관

성이 정보공개 자치법규에서 어떻게 조문화되

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자치법규는 

법령인 ｢정보공개법｣의 어떤 조목을 중점적으

로 다루고 있는가?

둘째, ‘공공기록물법’ 제13조 제2항 5호에서 

기록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청구

의 접수’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지방자치단

체의 정보공개 자치법규에서는 어떻게 규정하

고 있는가?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자치법규는 

기록물관리와의 연관성을 어떻게 조문으로 명

시하고 있는가?

3.2 조사 방법 및 분석 방법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자치법규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정보시

스템(ELIS)’과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현재 실효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였다(<표 1> 참조).

조사대상 조사기간

자치법규시스템 2016.08.10~2016.11.17

국가법령정보센터 2016.08.10~2016.11.17

<표 1> 자치법규 조사 개요

전수 조사를 통해 작성된 목록을 기반으로 지

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자치법규의 수립 현황

을 파악하였으며, 계량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자치법규 조문을 ‘정보공개법’ 요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표 2> 참조).

‘공공기록물법’ 제13조 제2항 5호에 의거한 

정보공개 접수부서에 관한 연구는 각 자치법규

를 관리하는 부서를 ‘민원’, ‘행정’, ‘총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다중으로 분석될 수 있는 

부서명의 경우, 어떤 성격이 강하게 나타는지를 

확인 후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민원봉사과의 

경우, ‘민원’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민원부

서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자치법규 내에서 ‘정보공개법’과 ‘공

공기록물법’의 상관성을 어떻게 조문화하였는

지에 대한 연구는 내용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분석요소 ‘정보공개법’ 조목

정보공개 원칙 법 제2조

집행기관의 의무 법 제6조

정보공개청구권자 법 제5조

집행기관

안내․접수창구 법 제6조 2항

총괄부서(주관부서) 법 제6조 2항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법 제8조

정보공개

일반안내

정보공개방법 영 제14조

정보공개 청구방법 영 제6조

정보공개 결정 법 제11조

비용(수수료) 영 제17조

행정정보

공표

공표부서

법 제7조공표주기

공표방법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회구성
영 제11조

간사와 서기

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

계 총 16요소

<표 2> 자치법규 분석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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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정보공개 자치법규 제정 현황 분석

이 연구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제정한 정

보공개 자치법규에 ‘정보공개법’과 ‘공공기록물

법’의 상관성이 어떻게 조문화되어 있는지를 살

펴보기 위해 먼저 정보공개 자치법규 제정 현황

을 조사하였다.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정보시

스템(ELIS)’과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현재 실효 중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건설’, ‘개인정보 

보호법’, ‘업무추진비’ 등 정보공개의 전체적인 

언급보다는 특정 분야에 집중된 정보공개 자치

법규는 제외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치법규(조례, 규칙)뿐만 아니

라 훈령/예규도 포함하여 전수조사 하였다. 현

황 조사결과는 <표 3>과 같다.

법규별로 구분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조례는 177개, 규칙은 160개, 훈령/예규는 29개

로, 총 366개가 제정되어 있다. 이를 시/군/구와 

시/도를 포함하여 지역별로 구분2)하면 서울특

분류 시/군/구

(시/도)

법규별(개) 지역별(곳) 자치법규 제정률(%)

자치법규

훈령/예규 조례&규칙
자치법규

자치법규+

훈령/예규 ②/① ③/①
지역 조례 규칙

① ② ③

서울특별시 25(1) 25(1) 24(1) 　 24(1) 25(1) 25(1) 100.0 100.0

부산광역시 16(1) 2(1) 15(1) 1 2(1) 15(1) 16(1) 94.1 100.0

대구광역시 8(1) 8(1) 8(1) 　 8(1) 8(1) 8(1) 100.0 100.0

인천광역시 10(1) 10(1) 5(1) 　 5(1) 10(1) 10(1) 100.0 100.0

광주광역시 5(1) 5(1) 5(1) 　 5(1) 5(1) 5(1) 100.0 100.0

대전광역시 5(1) 5(1) 5(1) 　 4(1) 5(1) 5(1) 100.0 100.0

울산광역시 5(1) 1(1) 5(1) 　 1(1) 5(1) 5(1) 100.0 100.0

세종특별자치시 (1) (1) (1) 　 (1) (1) (1) 100.0 100.0

경기도 31(1) 25(1) 18(1) 2 14(1) 28(1) 30(1) 90.6 96.9

강원도 18(1) 3 16(1) 2 2 17(1) 18(1) 94.7 100.0

충청북도 11(1) 11(1) 4(1) 1 5(1) 11(1) 11(1) 100.0 100.0

충청남도 15(1) 12(1) 5(1) 1 4(1) 13(1) 14(1) 87.5 93.8

전라북도 14(1) 14(1) 12(1) 1 12(1) 14(1) 14(1) 100.0 100.0

전라남도 22(1) 22(1) 18(1) 　 18(1) 22(1) 22(1) 100.0 100.0

경상북도 23(1) 13(1) 2(1) 10 2(1) 13(1) 20(1) 58.3 87.5

경상남도 18(1) 6(1) 2(1) 10 1(1) 7(1) 17(1) 42.1 94.7

제주특별자치도 2(1) (1) (1) (1) (1) (1) (1) 100.0 100.0

계

226(17) 177 160
29

123 215 237 89.2 98.3337
243

366

 * 제주도는 2006. 10. 1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8호)로 통합됨

** 조례&규칙: 정보공개 조례와 하위규칙이 같이 제정되어 있는 지역

<표 3> 정보공개 관련 자치법규, 훈령/예규 제정 현황

 2)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국은 시/도별 17개, 시/군/구별 226개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행정자치부 

2015, 4). 이를 기준으로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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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훈령/예규제정 미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기도 김포시, 의왕시 양평군

강원도 속초시

충청남도 서산시 옥천군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북도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의성군, 청도군, 칠곡군 군위군, 영천군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합천군, 함양군
하동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시

* 훈령/예규만 제정되어 있는 지역은 자치법규 미제정 지역

<표 4> 정보공개 자치법규 미제정 지역

별시는 26곳, 부산광역시는 17곳, 대구광역시

는 9곳, 인천광역시는 11곳, 광주광역시는 6곳, 

대전광역시는 6곳, 울산광역시는 6곳, 세종특별

자치시는 1곳, 경기도는 31곳, 강원도는 19곳, 

충청북도는 12곳, 충청남도는 15곳, 전라북도는 

15곳, 전라남도는 23곳, 경상북도는 21곳, 경상

남도는 18곳, 제주특별자치도는 1곳(제주시, 서

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으로, 전국 237곳

(98.7%)이 법규를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법규(조례, 규칙)만을 살피면 215곳 

(89.2%)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자치법규가 아

닌 훈령/예규로만 규정한 곳과 정보공개 법규를 

입제하지 않은 지역은 <표 4>와 같다.

4.2 정보공개 자치법규 조문 분석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자치

법규가 공공법령인 ‘정보공개법’의 어떤 조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15곳

의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자치법규 337개를 ‘자

치법규 분석 요소별’로 계량하여 분석하였다. 그

리고 ‘지역별’로 분석하여 지역적 특이점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4.2.1 조목별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자치법규 내 조문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류
N 백분율

분석요소

정보공개 원칙 131 60.9

집행기관의 의무 120 55.8

정보공개청구권자 11 5.1

집행기관

안내․접수창구 89 41.4

사무부서(주관․총괄부서) 132 61.4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87 40.5

계 170 79.1

정보공개

일반안내

정보공개방법 151 70.2

정보공개 청구방법 47 21.9

정보공개 결정 46 21.4

비용(수수료) 183 85.1

계 197 91.6

행정정보

공표

공표부서 43 20.0

공표주기 60 27.9

공표방법 76 35.3

계 190 88.4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회구성 178 82.8

간사와 서기 147 68.4

정보공개책임관 93 43.3

계 205 95.3

*조례와 규칙을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 조사 진행(215곳)

<표 5> 정보공개 자치법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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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비중 있게 조문화된 요소는 ‘정보공개

심의회(95.3%)’에 관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일

부 자치단체에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자치법규’

가 아닌,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자치법규’만

을 제정하고 있었다. 이는 ‘정보공개법’ 제12조에

서 각 기관마다 의무적으로 1개 이상의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다. 다음으로 비중 있게 다뤄진 요소는 ‘정보공

개 일반안내(91.6%)’, ‘행정정보공표(88.4%)’에 

관한 사항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보공개

법’과 ‘정보공개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

항이기 때문에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

이다.

제일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문은 ‘정보

공개청구권자(5.1%)’에 관한 사항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주로 정보공개제도의 일반적인 부분

으로, ‘정보공개법’과 정책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

기 때문에 별도로 조문화시키지 않은 것으로 사

료된다.

4.2.2 지역별

자치법규는 지역별로 정책을 제정하기 때문

에 각 지역별로 조문화 된 비중이 다르다. 지역

적 특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조례 및 규칙을 시/

도별로 묶어 ‘정보공개법’의 어떤 조항을 중점

적으로 조문화하고 있는 조사하였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6>과 같다. 서울특

별시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정보공표를, 부

산광역시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기도는 정보

공개심의회에 관한 요소를, 대구광역시와 인천

광역시, 충청남도는 정보공개 비용(수수료)과 

행정정보공표를, 대전광역시는 비용과 행정정

보공표, 정보심의회에 관한 요소들을 비중 있는 

요소로 다루고 있었다.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

자치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보공개법’

의 요소를 골고루 반영하고 있었다. 즉, 지역별

로 규정된 조문들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요소들의 반영 정도를 분석하였을 때, 광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분석요소

정보공개 원칙 5 7 8 5 1 6 1 8 8 4 5 3 4 3 3 1

집행기관의 의무 5 9 9 9 7 5 7 1 5 5 4 6 3 7 3 3 1

정보공개청구권자 12 10 12 12 12

집행

기관

안내․접수창구 4 7 5 6 7 5 1 12 9 8 3 6 11 7 1

사무부서 9 2 5 3 7 4 5 1 11 1 8 7 7 9 7 7 1

정보목록작성․비치 5 9 5 8 1 7 5 9 9 11 5 8 7

정보

공개

일반

정보공개방법 2 4 3 6 1 5 1 1 4 5 4 1 3 8 6 3 1

정보공개 청구방법 10 9 1 9 7 10 9 10 10

정보공개 결정 10 6 6 8 9 10 10 11 9

비용(수수료) 5 5 3 4 1 1 1 1 2 3 1 1 7 2 1 2 1

행정정보공표 1 3 1 1 1 1 1 1 3 4 1 3 1 3 1 6 1

정보공개심의회 2 1 1 1 1 1 1 1 1 1 3 3 1 1 5 1 1

  * 숫자(순위)가 작을수록 비중이 높음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자치법규가 1개만 존재

*** 각 자치법규를 지역별로 구분한 뒤에 <표 2>의 요소를 기준으로 조문의 존재유무를 분석하여 도출함

<표 6> 정보공개 자치법규 구성(비중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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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는 각 요소

들이 골고루 반영되어 있는 편이었으나,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는 각 요소들이 편중되어 반

영되고 있었다. 이는 정보공개에 관하여 각 지역

민들의 실질적인 이용에도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3 정보공개 접수부서

‘공공기록물법’ 제13조 제2항 5호에서는 “해

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 공개청구의 

접수”를 기록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연

구에서는 해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

개 자치법규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

펴보기 위해 내용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민원

부서(35.8%)’였으며, 다음은 ‘행정부서(29.7%)’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원부서’로 제시된 

자치법규에서는 기록물관리와의 상관성을 언급

하고 있는 조문은 찾기 힘들었다.

정보공개 접수부서 N 백분율(%)

민원부서 77 35.8

기록관리(서무)부서 10 4.7

행정부서 51 23.7

총무부서 32 14.9

정보공개부서 7 3.3

기타 7 3.3

무기재 31 14.3

계 215 100.0

<표 7> 정보공개 접수부서

실제로 ‘기록관리부서’로 명시된 지방자치단

체는 ‘정보공개담당자’와 ‘기록관리담당자’가 구

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자치법규 내에

서 ‘기록관리’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법규의 

책임부서를 ‘기록관리부서’로 규정하고 있다. 여

기에서 기록관리에 해당되는 지자체는 부산광

역시 동래구, 부산진구, 수원시, 경기도 양주시, 

전북 군산시이며, 서무는, 전북 남원시, 순창군, 

강원도 양구군, 충남 홍성군으로 나타났다.

4.4 정보공개 자치법규 내 ‘정보공개법’과 

‘공공기록물법’의 상관성 표현 분석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관련 자

치법규는 기록물관리의 어떤 측면을 조문으로 

명시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례 177개, 규칙 

160개의 조문을 전수조사하여 내용분석을 하였

다. 조사결과 두 법령의 상관성은 ‘이관된 기록

물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과 ‘기록유지’

에 관한 사항, ‘공공기록물법과의 관련성’으로 

조문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8> 참조).

정보공개법 공공기록물법

‘이관된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영 제10조 영 제35조

‘기록유지’
영 제16조

영 제18조 제4항
영 제18조 제2항

‘공공기록물법과의 

관련성’
영 제5조

영 제20조

영 제23조

<표 8> 상관성 유관 조항

4.4.1 이관된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이관된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

항은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 기록물이 기록관

으로 ‘이관된 기록물’일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

가에 대한 규명으로, 주로 ‘사무의 주관부서(총

괄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 등)’와 ‘공개여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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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공표형태 및 방법’ 조목에서 <조문 1>의 형

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조문 1> 이관된 기록물 조문 형식

“담당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가 문서 보존부서

(기록관)에 보존 중인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

이 문서보존 부서(기록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문서를 발급(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자치법규로는 부산광역시 8곳, 대구광역시 

1곳, 인천광역시 5곳, 대전광역시 5곳(시 포

함), 경기도 3곳(도 포함), 충청남도 2곳, 전라

남도 1곳으로 총 26곳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표 9> 참조).

시도 조례/규칙(시군구) N

부산광역시

(규칙)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서구
수영구

8

대구광역시 (조례) 동구 1

인천광역시
(조례)

강화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5

광주광역시 (조례) 동구 1

대전광역시 (조례) 대전광역시 5

경기도 (조례) 하남시 3

충청남도 (조례) 예산군 2

전라남도 (조례) 곡성군 1

계 26

<표 9> 내용분석: 이관된 기록물

이 조항은 ‘공공기록물법’과 ‘정보공개법’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자치법규 내에서 

자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문서 보존부서(기록관)에서 관리하는 ‘기록

(문서)’와 처리과에서 관리하는 ‘정보(기록)’을 

구분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록물법’ 영 제35조

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록물의 이관을 반영한 것

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보공개담당자’와 ‘기록

관리담당자’를 구분하고 있는 기제임과 동시에 

정보공개 처리과정에서 ‘기록관의 업무’가 무엇

인지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

다(<그림 1> 참조).

<그림 1> 정보공개 절차: 기록관 역할 추가

4.4.2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조문에서 나타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와 조항에서 빈도 높게 나타났

는데, 정보공개심의 의결서, 정보공개심의 회의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305

록, 정보공개심의 결과관리대장을 기록, 관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었다. ‘기록유지’, ‘정보공개심

의회 운영’, ‘정보공개심의 회의’ 등의 조목으로 

입제되어 있으며, 그 <조문 2>와 <조문 3>의 형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문 2> 기록유지 조문형식 1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사항(회의

록) 5. 심의결과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

각 서명한다.

<조문 3> 기록유지 조문형식 2 

간사는 별지 제*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심의의결

서 및 별지 제*호서식에 따른 회의록 및 별지 

제*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 결과관리대장

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의 경우 주어진 서식은 조금씩 달랐으

나 구성요소는 비슷하다. 특히 <조문 2>에서 규

정하고 있는 회의록의 요소는 ‘회의록 기록유

지’ 조문이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회의

록의 작성․관리) 제2항 “제1항에 따른 회의록

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

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

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

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에서 근거한 것임을 반증한다.

이는 총 161곳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며, 주로 

조례에서 조문화되어 있었다. 각 시/도 단위의 

자치법규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 그 아래 시군

구 단위의 자치법규에서도 조문화가 활발하게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표 10> 참조).

시도 조례/규칙(시군구) N

서울특별시

(조례)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22

부산광역시

(조례)

기장군

(규칙)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서구

수영구

중구

해운대구

13

대구광역시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9

인천광역시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계양구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옹진군

중구
9

광주광역시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6

대전광역시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유성구

중구

5

<표 10> 내용분석: 기록유지(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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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공기록물법’과 관련성

‘공공기록물법’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언

급하여, 정보공개 자치법규와 ‘공공기록물법’이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조문은 두 

가지 존재하였다. 첫째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과의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는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측면이다. 조문의 형식은 

정보공개시스템과 ‘공공기록물법’ 등록정보를 

같이 언급한 <조문 4>와 정보목록의 요소에 대

한 설명과 ‘공공기록물법’ 등록정보를 언급한 

<조문 5>로 나타났다. 

<조문 4> ｢공공기록물법｣: 정보목록비치 1

정보공개시스템 상에 공개된 행정정보목록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기록물의 등록정보를 목록으

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보공개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조문 5> ｢공공기록물법｣: 정보목록비치 2

주요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

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 되어야하며,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

시도 조례/규칙(시군구) N

울산광역시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규칙)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6

경기도

(조례)
경기도
경기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성남시
안성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하남시
화성시
(규칙)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포천시

19

강원도

(조례)

원주시
태백시
화천군
(규칙)
강원도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횡성군

17

충청북도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영동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7

충청남도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예산군

6

전라북도

(조례)
전라북도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13

전라남도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고흥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보성군
신안군
여수시
영암군
장성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16

시도 조례/규칙(시군구) N

경상북도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김천시

울진군

포항시

7

경상남도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김해시

창녕군

함안군

5

계 161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307

는 경우 이를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이는 서울특별시 10곳, 대구광역시 1곳, 충청

남도 1곳, 전라남도 1곳, 경상북도 1곳, 경상남

도 1곳에서 규정하고 있었다(<표 11> 참조).

시도 조례/규칙(시군구) N

서울특별시

(조례)

도봉구

성동구

(규칙)

강동구

강서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11

대구광역시 (규칙) 북구 1

충청남도 (조례) 계룡시 1

전라남도

(조례)

담양군

순천시

영암군

(규칙)

보성군

영광군
5

경상북도 (규칙) 경상북도 1

경상남도 (규칙) 경상남도 1

계 20

*도봉구는 조례, 규칙 모두에서 나타남

<표 11> ‘공공기록물법’: 정보목록비치

둘째는 정보공개 청구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문서의 생산, 보존관리에 신

경을 써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관리의 철

저’ 조목으로, <조문 6>과 같은 형식으로 규정

되어 있었다. 

<조문 6> ｢공공기록물법｣: 문서관리철저

집행기관의 장(집행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신

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업무

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이는 세종특별시와 전라남도 나주시, 충청남

도 홍성군에서 규정되어 있었다(<표 12> 참조).

시도 조례/규칙(시군구) N

세종특별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1

전라남도 (조례) 나주시 1

충청남도 (조례) 홍성군 1

계 3

<표 12> ‘공공기록물법’: 문서관리철저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정보공개제도와 기록물관리의 상

관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자치법규에서 

어떻게 규명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

템(ELIS)’과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현황을 파

악하였으며, ‘정보공개법’의 어떠한 요소를 중심

으로 자치법규를 제정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후 자치법규가 ‘공공기록물법’과 어떠한 연관

성이 있는지, ‘접수부서의 지정’ 측면과 각 조문

의 내용 분석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공개법’ 요소 중 자치법규에 가장 

많이 규정된 요소는 정보공개심의회(95.3%)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행정정보공표(88.4%)

가 비중 있게 조문화되어 있었다. 이는 ‘정보공

개법’에서 직접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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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난다. 둘째, 정보공개를 접수하는 부

서로는 민원부서(35.8%), 행정부서(23.7%), 총

무부서(14.9%), 기록관리(서무)부서(4.7%)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

이 민원부서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정보공개 

‘접수업무’가 ‘민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자치법규는 ‘이

관된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에 관한 사항

과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공공기록물법’과의 

관련성을 통해 기록물관리와의 상관성이 있었

다. ‘이관된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는 기

록관의 ‘기록(문서)’와 처리과의 ‘문서(기록)’을 

구분하면서도 협업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 업무와 정보공개 업무를 분리한 것으

로 기록관의 ‘기록물관리’를 업무로 인정하는 

조항으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공공기록물법’

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조항은 정보공개

가 기록물관리와 상관성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 자치법규 내에서 기록물관

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상관성이 가시적으로 드러

나지 않았다. 그러한 원인은 첫째, ‘공공기록물

법’의 어떤 조항과 연결성을 갖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

어, ‘이관된 기록물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조문

을 “문서가 기록관에 보존 중인 경우”보다는 ‘공

공기록물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하여 ‘기록관

으로 이관되어 보관 중인 문서의 경우에는~’으

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면 두 법령 간의 상관관

계가 잘 드러날 것이다. 이는 ‘공공기록물법시행

령’ 제16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제18조

(회의록 작성․관리)와 관련성이 있는 ‘회의록’ 

작성 사항에도 적용된다.

둘째, 정보공개를 접수하는 부서가 ‘민원부서’ 

중심이 되면서, ‘기록물의 활용’으로써의 정보

공개 측면보다는 ‘행정 민원의 해결’의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문에 부서만을 

언급하지 않고, ‘공공기록물법’ 제13조 제2항 제

5호에 의거하여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기록관이 설치된 부서 등으로 명시한

다면 좋을 것이다.

셋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항에서 ‘공공기

록물법’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다

른 법령과의 관계는 총칙에서 다루는 규정으로, 

유기적으로 결부된 ‘종합된 법체계’ 속에서 법

령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서로간의 상충을 막

는 역할을 한다(정부입법지원센터, n.d). 자치

법규 내에서는 ‘정보공개 비대상 자료’를 규명

하는데 치중해 있다. 이는 이미 있는 조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보공개를 함에 있어 유관

된 법률들과 ‘공공기록물법’과의 상관성을 명시

하였다면 더 유의미한 조항이 되었을 것이다.

즉, 정보공개 관련 자치법규의 근간에 ‘정보

공개법’뿐만 아니라 ‘공공기록물법’ 또한 존재함

을 명시한다면, 그 둘의 상관성이 명확하게 될 

것이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공공기록물법’ 영 제70조

(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영 제72조(기록

물의 공개여부 재분류)에 관한 사항도 ‘정보공

개법’ 및 정보공개 자치법규에 언급이 되어야 한

다. 두 조항은 비공개기록물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비공개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에 있어 

항상 크게 논의되는 부분이며, 지역민들이 실질

적으로 정보공개를 어디까지 누릴 수 있는가의 

지표가 된다. 때문에 영 제70조와 영 제72조를 

정보공개 자치법규에서 언급함으로써 비공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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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기록물관리과도 연계됨을 지역민들이 인

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보공개의 근간에 기

록물관리가 있음을 알림과 동시에 두 법령의 

상호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인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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